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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10.   14.

 정선군조례 제2135호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노인성질환(치매 및 중증환자 제외)”을 “노인성질환”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65세이상의 자로서 노인성질환(치매 및 중증환자 제외)”을 “65
세이상 또는 65세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배우자”로 한다.

  1. 65세이상의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또는 그 부  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급여 수급대상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급여비용 등의 수납 등) 요양원 입소자의 시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청

구․ 수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입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정선군노인요양원에 입소한 자는 이 조례에 따

라 입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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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이 유
  ○ 2008. 7. 1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선군노인요양원을 노인장기요양기관

으로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치매 및 중증환자가 요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목적에 따라 치매 및 중증환자에 대한 요양 및 편의제공을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으로 함(제4조)

  ○ 65세 이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만 입소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입소 대상자도 입
소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시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청구, 수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에 따르도록 함(제7조)

  ○ 입소자중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한 경우 퇴소시킬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노인장기요
양보험법에 따라 입소한 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더라도 계속 요양시설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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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10.   14.

 정선군조례 제2136호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를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로 한다.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표 중 고한읍사무소의 소재지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5-4번지”를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80-4번지”로 하고, 사북읍사무소의 소재지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48번지”를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26번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읍․면사무소 청사이전 및 소재지 지번합병 등과 관련하여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고한읍사무소 소재지를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5-4번지”에서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80-4번지”로 변경 
  ○ 사북읍사무소 소재지를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48번지”를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26번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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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10.   14.

 정선군조례 제2137호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

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을 “주거용으로”로 한다.
제33조 본문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본문중  “1981년4월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를 “1989년1월24일이
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본 호의 2,000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2008.4.18) 및 시행 (2008.5.18)  됨에 따라,
  ❍ 동법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 개정(안)에 의거『정선군 공

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일부 삭제(제4조)
  ○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료 기준 완화(제27조)
  ○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감액율) 확대(제33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확대(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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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10.   14.

 정선군조례 제2138호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

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
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m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
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선군수
(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

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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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
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
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
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

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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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標識)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
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④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
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

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

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

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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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에게 공
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
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
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
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
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
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
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
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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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
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
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
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
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
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
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
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
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
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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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
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
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
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
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 여는 사실

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

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오수량산정예는 별

표4와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

㎥/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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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

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 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
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
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ꡒ타공사ꡓ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와 협의하여 산
정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ꡒ타행위ꡓ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
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정선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
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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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3. 군수는 법 제61조제3항에 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

처리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
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별표 5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별표 7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공공하

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

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
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한다.
제23조(분뇨의 수집․운반 청소대행) ①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

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업자에게 분뇨의 수집ㆍ운반 등 청소를 대행하
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업자는 법, 영, 규칙과 조례등 관계법규
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
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
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
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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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군수는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분뇨처리
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등) 군수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ㆍ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

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
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
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15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 오수･분뇨 및축산폐수

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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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제15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

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기본요금

(원)

사   용   요   율

사용구분(㎥/월)
㎥당 단가 (원)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하수관거사용지역

㎥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
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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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 오수․우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오수관거를 통해

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
되는 지역

    다. 하수관거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2조제1항 및 동

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

량(㎥/시간)] ×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
/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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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9조제1항)

                                                          (365일 기준)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 또는 군별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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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오수량 : ㎥/일)

․ ․ 

※

※

주)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

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

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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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 ㎥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일

▹ α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

▹ 
※ 〔

〕

※ ․ ․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4조제1항)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

수 집 ․ 운 반 처   리 계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 ꡒ수집․운반ꡓ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
수료를 말함

   ※ ꡒ처리ꡓ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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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톤당 원인자부담금 요율표

(단위 : 원)
㎥ ② ① ②①

 ※ 합류식지역은 ①오수처리시설 비용에서 ②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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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설
치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
공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
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
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

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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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이 유
 ○「하수도법」과「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로 이원화 되어있던 

하수(下水)와 오수(汚水)ㆍ분뇨의 관리체계를「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
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수도법」「하수도법 시
행령」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법과 동법시행
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신고에 관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제3조)
○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용도제한에 등에 관한 사용을 규정함(제7조 내지 제10조).
○ 배수설비공사의 시행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내지 제14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납기 징수방법등 규정(제15조 내지 제16조)
○ 하수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7조)
○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
○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

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으로 산정토록 함.(제20조).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
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 전체를 부과․징수토록 규정함(제22조).

○ 분뇨의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하수
도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가 청소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4조,
○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
○ 종전 오수ㆍ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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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08-577호

2008.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2008.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같이 결정· 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이
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8.   9.   29.
정   선   군   수

1. 200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가. 가격기준일 : 2008. 6. 1.
 나. 결정· 공시대상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62번지 외 154호
 다. 결정·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가격(토지,건물 일체) 

2. 이의신청 
 가. 접수기간 : 2008. 10. 1 ~ 10. 30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 면사무소 민원실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군청 세무회계과, 읍· 면사무소 민원실 비치)
 마. 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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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

④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주  택

⑤ 소재지및지번                      (일련번호 :            )

⑥ 건 물 구 조

⑦ 공 시 가 격

⑧ 이의신청가격

⑨ 신 청 이 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

년 9월 29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이의신청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기재요령 :  ⑧ 이의신청가격은 이의신청인이 요구하는 가격을 기재함.
             ⑨ 신청이유는 신청 사유를 기재한다.

※ 동일인이 여러주택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상주택과 이의신청가격, 신
청이유 항목에 대하여 별지로 기재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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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면 별 설 치 위 치 지 번 비   고

고한읍 고한읍 고한12리(성심병원 옆)  고한리 121-1번지선

 정선군공고 제2008-578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사전에 관계되는 지역의 주민 여러분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6.
정   선   군   수

 1. 예 고 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2. 행정예고취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

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
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3. 설치장소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장소 인근 주민은 

2008년 10월 25일까지 정선군수(환경산림과 생활환경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
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267 환경산림과 생활환경팀
     - 전화번호 : 033-560-2336(Fax 560-2589)
     - E-mail : doyouck@js.go.kr
  ❍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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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인)

주 소 체납세목 체납액(원)
압류
물건

송달불능

사    유

김예순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1-58 (7통4반)
재산세(토지)외

1건
9,742,840 부동산 수취인불명

코랜
리얼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5-15 장원빌딩

502호

취득세(부동산)

외 2건
1,945,520 부동산 수취인불명

김상규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360-15 (5/2) 자동차세 129,760 부동산 수취인부재

 정선군공고 제2008-5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   10.   6.
정   선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08.10.07~ 2008.10.20(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 내에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부서(033-560-2292)로 연락바라며,공시기간
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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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08-580호

공 시 송 달

 1. 성 명 : 전제길 외 37명(“별첨”)

 2. 주소또는거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09-6 (3/1)

 3.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납세고지서

 4. 서류의 내용 : 취득세 납세고지서(2008년 9월)

위의 서류를 2008년 9월에 귀하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가 
불분명하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고지가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변경된 납기인 2008년 10월31일 까지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8일
정   선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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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명 과세물건 취득세액 공고사유

전제길 건물 정선읍 봉양리 209-8번지 건물 99.72㎡ 신규(축) 1,020,12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조형구 건물 고한읍 고한리 84번지 건물 79.04㎡ 신규(축) 379,070 이사감 고지서 반송

김대성 건물 사북읍 사북리 369-4번지 건물 2.71㎡ 신규(축) 24,490 이사감 고지서 반송

유일종합건설 건물 사북읍 사북리 155-3번지 건물 198.72㎡ 신규(축) 528,99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민경자 토지 정선읍 덕우리 293번지 993.0000㎡ 지목변경 43,690 이사감 고지서 반송

정광수 정선읍 용탄리 517-9번지 지목변경 140,750 이사감 고지서 반송

최재식 정선읍 덕송리 572-3번지 지목변경 32,080 이사감 고지서 반송

최원녀 토지 정선읍 회동리 127-4번지 124.0000㎡ 상속 13,42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이한서 토지 정선읍 용탄리 71-4번지 8192.0000㎡ 매매 4,889,36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김영화
토지+건물 고한읍 고한리 62-245번지 33.0000㎡ 건물 

59.18㎡ 상속
861,83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박용화 토지 신동읍 예미리 608번지 671.0000㎡ 상속 15,93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최세원 토지 신동읍 조동리 산  63-45번지 7125.0000㎡ 매매 1,330,290 이사감 고지서 반송

민병오 토지 동면 백전리 373번지 717.0000㎡ 지목변경 25,08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이영희 동면 건천리 438번지 지목변경 지목변경 84,62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이영희 동면 호촌리 61번지 지목변경 284,49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이영희 동면 호촌리 61-1번지 지목변경 126,66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이영희 동면 호촌리 61-1번지 지목변경 126,66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전주경 토지 동면 석곡리 728번지외 3필지 5652.0000㎡ 상속 601,900 이사감 고지서 반송

김두형 토지 동면 몰운리 74번지외 3필지 4926.0000㎡ 상속 312,98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고지애 토지 동면 몰운리 542번지외 2필지 6297.0000㎡ 상속 453,40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진은숙 토지 동면 북동리 산  107번지 29157.0000㎡ 매매 1,908,45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이기화 남면 무릉리 279번지 지목변경 53,82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취득세 9월 수시분 공시송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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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혜주 토지 남면 무릉리 514-3번지 1021.0000㎡ 상속 289,75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고재동 토지 남면 유평리 172번지외 5필지 13619.0000㎡ 상속 929,73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계원근 토지 남면 문곡리 246-4번지 2603.0000㎡ 매매 558,74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김종두 토지 남면 무릉리 592-1번지 1949.0000㎡ 매매 6,535,36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김종두 토지 남면 무릉리 590-6번지외 1필지 1734.0000㎡ 매매 6,976,97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최인자 북면 여량리 256-1번지 지목변경 167,22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박정환 북평면 숙암리 454번지외6필지 매매 15,280,00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박종대 토지 북평면 남평리 189번지외 7필지 9537.0000㎡ 상속 1,495,25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주성근 토지 북평면 장열리 125-1번지외 2필지 8442.0000㎡ 상속 1,790,60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박남순 토지 임계면 고양리 320번지 509.0000㎡ 지목변경 17,23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정연순
토지 임계면 송계리 738-14번지외 15필지 302502.0000㎡ 

상속
1,332,85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박종선 토지 임계면 임계리 211-2번지외 9필지 8221.0000㎡ 상속 1,270,43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김계순 토지 임계면 낙천리 1046-5번지외 3필지 7209.6000㎡ 상속 1,035,04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김동수 토지 임계면 고양리 53번지외 2필지 23214.0000㎡ 상속 954,960 수령인없음 고지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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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08-583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정   선   군   수

시행(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최 윤 규 주 소 정선군 남면 광덕리 
30-1번지

소 하 천 명  채운천

공사(점용․사용)개요

위   치  정선군 남면 광덕리 1181천(30-1(대), 79(전)번지선)

면   적
A = 372㎡
(주택:239㎡,

농경지:133㎡)
폐천부지예상면적 ꡒ없음ꡓ

기   간 2008년 10월 08일 ~ 2012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주택 및 농경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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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08-589호

공   시   송   달

   성       명  : 나무와나무 등 273명 (내역별첨)

   주소또는거소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313-5 등 273개소

   서류의 명칭  : 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독촉고지서

   서류의 내용  : 2008년 9월 발송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위의 서류를 2008년 9월중 귀하에게 우편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
소 등이 불분명하므로 독촉납기를  2008년 11월 7일로 변경하여 지방세를 납부하
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정   선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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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납세자명 과세물건 세액합계 공고사유

취득세 나무와나무
건물 사북읍 사북리 219-32번지 가동 건물

147.72㎡ 신규(축)
 3,258,220 수취인미거주

취득세 나무와나무
건물 사북읍 사북리 219-34번지 가동 건물

147.72㎡ 신규(축)
 3,258,220 수취인미거주

취득세 이서영
토지 사북읍 사북리 97-16번지외 1필지

600.0000㎡ 매매
 490,160 수취인미거주

취득세 유영향 토지 신동읍 운치리 639번지 9329.0000㎡ 매매  633,850 수취인미거주

취득세 윤복순 토지 동면 화암리 1089-2번지 1960.0000㎡ 매매  869,430 폐문부재

취득세 문춘상 토지 동면 호촌리 254번지 15960.0000㎡ 매매  1,309,570 수취인미거주

취득세 신동익 토지 동면 북동리 199번지외 2필지 18020.0000㎡ 매매  7,001,890 수취인미거주

취득세 장영이 토지 동면 호촌리 107번지 2083.0000㎡ 매매  1,633,760 수취인미거주

취득세 이길복 토지 임계면 도전리 40번지외 2필지 5901.0000㎡ 매매  489,850 수취인미거주

취득세 정호중 901319 2008년식 승합 유니버스 신규(축)  2,208,890 이사감

취득세 함옥순 25모6501 1999년식 승용 매매  79,600 이사감

등록세 함옥순 25모6501 1999년식 승용 이전등록(일반승용)  199,02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은하건설 기계설비공사업  6,180 수취인불명

면허세 새터건설 고한리36번지외7필지(고한중앙아파트철거공사)  3,09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새터건설 고한리36번지외7필지(고한중앙아파트철거공사)  3,09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양영자 나전리193-11번지  6,18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남순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남순희)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조상철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상철)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순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순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조병옥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병옥)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용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용문)  5,660 수취인불명

주민세 홍옥순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옥순)  5,660 수취인미거주

2008년 9월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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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유리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사유리나)  5,660 주소불명

주민세 이명숙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명숙)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권영목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권영목)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홍윤경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윤경)  5,660 이사감

주민세 김효선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효선)  5,660 이사감

주민세 윤영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영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선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선일)  5,660 이사감

주민세 신춘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춘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명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명심)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정선경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선경)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유승기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승기)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진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진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한창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한창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재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재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달영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달영)  5,660 수취인불명

주민세 김형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형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권윤숙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권윤숙)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우흥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우흥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정신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신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최영헌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영헌)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명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명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유종명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종명)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전광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광수)  5,660 수취인미거주



정   선   군   보

- 33 -

주민세 정운봉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운봉)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배경식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배경식)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안동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안동찬)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여규광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여규광)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조은경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은경)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송인갑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송인갑)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성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성부)  5,660 이사감

주민세 전제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제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신원묵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원묵)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수창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수창)  5,660 이사감

주민세 이용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용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수복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수복)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허정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허정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교묵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교묵)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지훈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지훈)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영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영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윤명득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명득)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백금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백금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안혜영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안혜영)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문용배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문용배)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홍수남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수남)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전주경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주경)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권종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권종호)  5,660 수취인불명

주민세 정희진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희진)  5,660 수취인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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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김순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순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차영선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차영선)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윤종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종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홍선옥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선옥)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종석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종석)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오초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오초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영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영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장세연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세연)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창우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창우)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윤용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용재)  5,660 수취인불명

주민세 장윤정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윤정)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영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영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영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영희)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한종흡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한종흡)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전용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용준)  5,660 이사감

주민세 김진혁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진혁)  5,660 이사감

주민세 박성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성구)  5,660 이사감

주민세 나충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나충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광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광일)  5,660 이사감

주민세 최영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영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미순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미순)  5,660 이사감

주민세 유종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종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홍현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현수)  5,660 수취인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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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백성철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백성철)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유재용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재용)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고용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고용재)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심순덕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심순덕)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숙랑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숙랑)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조성팔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성팔)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찬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찬희)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권경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권경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숙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숙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건실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건실)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조진선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진선)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청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청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희균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희균)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준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준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정옥이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옥이)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최영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영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최영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영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홍상식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홍상식)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전호성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호성)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시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시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고원진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고원진)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진규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진규)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종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종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성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성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영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영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배영식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배영식)  5,660 수취인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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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주영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주영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정찬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찬구)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허상욱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허상욱)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기홍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기홍)  5,660 이사감

주민세 허지선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허지선)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전성만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성만)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혁진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혁진)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정춘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춘희)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진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진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최상기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상기)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정숙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정숙)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성규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성규)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고재홍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고재홍)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유덕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유덕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미영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미영)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장병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병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정해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해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선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선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허기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허기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재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재수)  5,660 이사감

주민세 박병연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병연)  5,660 이사감

주민세 김옥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옥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원기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원기)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신수남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신수남)  5,660 수취인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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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김형중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형중)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최은석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은석)  5,660 이사감

주민세 하태옥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하태옥)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노지향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노지향)  5,660 이사감

주민세 김유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유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윤요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요호)  5,660 이사감

주민세 임영식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임영식)  5,660 이사감

주민세 김병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병원)  5,660 이사감

주민세 조현덕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조현덕)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영구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강영구)  5,660 이사감

주민세 김종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종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홍배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홍배)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화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이화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윤금옥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윤금옥)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황영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황영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사만진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사만진)  5,660 이사감

주민세 김영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영자)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최동헌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최동헌)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성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성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장금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금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지영길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지영길)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장영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영민)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고동현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고동현)  5,660 이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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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남진영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남진영)  5,660 이사감

주민세 정주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주교)  5,660 수취인불명

주민세 정남교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정남교)  5,660 수취인불명

주민세 김태경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태경)  5,660 수취인불명

주민세 석병기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석병기)  5,660 수취인불명

주민세 김태하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태하)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종대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종대)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김정일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김정일)  5,660 수취인불명

주민세 전복석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전복석)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장영애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장영애)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박세영 2008년 개인균등할 정기분 (박세영)  5,66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석병기 2008년 개인사업장할 (동강)  56,650 수취인불명

주민세 송인갑 2008년 개인사업장할 (서울물산)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이형석 2008년 개인사업장할 (신사동간장게장아구찜전문점)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나충근 2008년 개인사업장할 (홍재수식육점)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송광순 2008년 개인사업장할 (홍재수갈비)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대한국토설계

기술공단
2008년 법인균등할 (자）대한국토설계기술공단)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해림 2008년 법인균등할 (봉양3, 4리)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아라리페인트 2008년 법인균등할 (아라리페인트 합자회사)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남부생약농업

협동조합
2008년 법인균등할 (강원남부생약농업협동조합)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은하건설 2008년 법인균등할 (주식회사 은하건설)  56,650 수취인불명

주민세 (주)션인터내셔날 2008년 법인균등할 ((주)션인터내셔날)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화이트스포츠 2008년 법인균등할 (화이트스포츠)  56,650 수취인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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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신풍 2008년 법인균등할 (신풍)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신영건설 2008년 법인균등할 (중산기업)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새터건설 2008년 법인균등할 (고한리36번지외7필지)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에이치유종합운송 2008년 법인균등할 (일진기업주식회사)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제월 2008년 법인균등할 (범우)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정선고원관광레져 2008년 법인균등할 (정선고원관광레저개발주민()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기광건설 2008년 법인균등할 (기광건설（주）)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우드램 2008년 법인균등할 (（주）우드램)  56,650 수취인불명

주민세 민주 2008년 법인균등할 (민주주식회사)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광일토건 2008년 법인균등할 (（자）광일토건)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남면개발주민(주） 2008년 법인균등할 (남면개발주민（주）)  56,650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주식회사

강원하이테크
2008년 법인균등할 (주식회사강원하이테크)  56,650 이사감

주민세 전금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정선읍 용탄리905-1번지  92,52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서림주택 정선읍 북실리 628 아리랑아파트 1동 100호  138,0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남부생약농업

협동조합
정선읍 덕송리 476-3  9,99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원남부생약농업

협동조합
정선읍 덕송리 476-7  4,51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전필화 정선읍 애산리 432-85  7,2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박순덕 고한읍 고한리 16-31  1,424,79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윤용재 고한읍 고한리 62-258  10,7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신영농조합법인 사북읍 사북리 32  14,91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연미 사북읍 사북리 300-3 108동 302호  124,620 이사감

재산세 최병도 사북읍 사북리 344-97  39,74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김용성 사북읍 사북리 317-31  3,390,770 수취인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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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홍기용 신동읍 예미리 668-6  577,45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형봉 신동읍 조동리 209-12  6,27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강일관광여행사 북면 유천리 435-5  20,14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대영영농조합 임계면 임계리 394-3  30,380 이사감

재산세 김계순 임계면 송계리 728  9,47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전미라 임계면 봉산리 140  7,13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김영자 임계면 낙천리 672-1  62,860 이사감

재산세 함수복 임계면 용산리 221-1  7,13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권금옥 정선읍 봉양리 36-19[연납]  14,27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신춘자 정선읍 봉양리 134-12[연납]  42,32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김명숙 정선읍 봉양리 161-6 리버빌 1동 401호[연납]  112,24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황중현 정선읍 북실리 628 아리랑아파트 3동 203호[연납]  25,72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손창덕 정선읍 북실리 746-6 미소빌 1동 409호[연납]  55,05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송재영 정선읍 북실리 772-2 103동 205호[연납]  23,58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전봉태 정선읍 북실리 772-2 105동 406호[연납]  23,58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정광수 정선읍 용탄리 517-9[연납]  23,2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정운봉 정선읍 애산리 415-78[연납][토지]  11,43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권중찬 고한읍 고한리 6-1[연납]  43,5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민병재 고한읍 고한리 127-35[연납]  14,27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안준집 고한읍 고한리 137-6[연납]  16,1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권명숙 고한읍 고한리 274-22[연납]  55,9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정희진 고한읍 고한리 산 213-10[1기분]  75,20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유은혜 고한읍 고한리 산 261-34 1동 402호[연납]  28,78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박순덕 고한읍 고한리 16-31[1기분]  44,540 수취인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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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보옥 고한읍 고한리 산 261-15 2동 308호[연납]  32,73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종규 고한읍 고한리 62-55[연납][토지]  9,7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최병도 사북읍 사북리 344-97[연납]  75,05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기관 사북읍 사북리 389-24[연납]  22,01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송봉순 사북읍 사북리 435-1 1동 203호[연납]  14,4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정옥이 사북읍 사북리 435-1 1동 504호[연납]  20,14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전승우 사북읍 사북리 435-5 205동 407호[연납]  15,52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권순옥 사북읍 사북리 435-5 205동 507호[연납]  14,99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김아현 사북읍 사북리 229-3 보은아파트 2동 110호[연납]  17,81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정옥이 사북읍 사북리 294-3 202동 704호[연납]  91,99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정의철 사북읍 사북리 302 101동 1210호[연납]  43,79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김영일 사북읍 사북리 302 101동 302호[연납]  54,180 이사감

재산세 최승호 사북읍 사북리 302 101동 401호[연납]  69,78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박찬희 사북읍 사북리 302 102동 1106호[연납]  32,85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김경애 사북읍 사북리 302 103동 905호[연납]  16,71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박은숙 사북읍 사북리 302 104동 204호[연납]  42,37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박찬희 사북읍 사북리 302 104동 804호[연납]  32,85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승윤 사북읍 사북리 344-74[연납]  18,82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박순녀 사북읍 사북리 317-214[연납][토지]  48,70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승윤 사북읍 사북리 344-74[연납][토지]  24,39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최돈식 신동읍 예미리 692-15[연납]  12,05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형봉 신동읍 조동리 209-12[연납]  17,03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종우 신동읍 방제리 443-54[연납]  25,810 이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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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정의헌 신동읍 조동리 213-6[연납]  19,25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홍기용 신동읍 예미리 668-6[연납][토지]  28,34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박금년 동면 화암리 423-7[연납]  6,83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박성수 남면 무릉리 530 무릉아파트 101동 103호[연납]  28,4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정광영 남면 무릉리 530 무릉아파트 103동 502호[연납]  28,4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우비 남면 무릉리 530 무릉아파트 105동 208호[연납]  28,4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김영일 남면 무릉리 590-1 4동 108호[연납]  23,16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이장열 임계면 봉산리 424[연납]  15,850 수취인미거주

재산세 김영자 임계면 낙천리 672[연납]  26,1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김종호
21라7378(비영업용,배기량:1991,승차정원:7)

[경감율:15%]
 23,08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이재록 강원27너8576(비영업용,배기량:1468)[경감율:50%]  8,97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이영희 강원28마8777(비영업용,배기량:1498)[경감율:50%]  6,84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김진환 강원28노3763(비영업용,배기량:1795)[경감율:20%]  21,12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주식회사

다성건설
강원28더1657(비영업용,배기량:1836)[경감율:35%]  18,43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사만용 51노4431(비영업용,배기량:1596)[경감율:50%]  6,080 수취인미거주


